
19세기의 확장과 사회개혁(미국의 노예제 폐지운동과 전쟁반대 운동)

2026년 봄 예람교회 양 재 경

1. 사회 개혁
  가.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예람교회에서 오래 전에 공부하였으므로 약술함)
      영국령에서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한 사람은 영국 국교도 윌리엄  
      윌버포스였다.  승리는 1834년에야 비로소 찾아왔다.  

   나.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
     (1) 아메리카 최초로 노예제도를 비판한 소책자는 1693년 조지 케이스라는 퀘이커 교도가 

집필했다.  남부의 성직자들은 성경이 실제로 노예제도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서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은 “일부다처제도 성경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그 제도를 되살려야 한단 말인가?”하고 반박했다. 남부가 
이탈했고 전쟁이 발생했다.  18세기 전쟁에서는 기사도가 증발했고, 그 결과 남부는 
초토화했으며, 그 끝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1861년 4월~1865년 5월의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됨)

     (2) 청교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운동’(1849년에 책자로 발표함)
헨리 소로는 독실한 청교도 신자이고 채식주의자였다.  노예제 폐지를 신조로 갖고 
있었기에 6년 동안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다.  “1,000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가 한 말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착했던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들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노예해방론자들을 압살하는 것처럼 정부가 불의를 
편들 때, 그것은 야만적 권력 혹은 더 나아가 악마적 권력임을 드러냅니다. 그런 정부는 
불량배의 두목입니다.”

     (3) 청교도 존 브라운의 무장 투쟁
존 브라운은 미국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으며 독실한 청교도 신자였다.  1859년에 
추종자들과 함께 연방군 조병창을 습격하였고, 무기를 탈취해 남부의 노예들을 
무장시키려 하였으나 습격 개시 36시간 만에 체포되어 재판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4) ‘혁명의 권리’에 대한 청교도 헨리 소로의 발표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노예제도 등)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이다.”

2. 기독교 반전(전쟁반대)주의
  가. 신구교의 반전(전쟁반대)운동
     (1) 18세기는 퀘이커 교도 펜, 루터 교도 칸트, 모라비아 교도 코메니우스, 그리고 

대수도원장 생피에르와 장 자크 루소 같은 가톨릭 교도들이 내놓은 평화안들로 
무성했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반전 관련 문헌들은 고문서들이 
되어 버렸다.  그 뒤로 교회들은 전쟁을 불법화하기 위한 운동에 착수했다.  이것은 
전쟁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더 이상 삼지 않는다는 내용의 켈로그 블리앙 조약(the 
Kellog-Brian treaties)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함) 

     (2)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평화의 비둘기는 새장에 갇혔고. . . .
세력균형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던 체제는 핵무기 사용과 집단 보복의 위협을 
반대하던 그리스도인들과 우주가 인류의 멸절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인본주의자들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나. 루터교도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1795년)
      제1조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비밀조항은 새로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 
 
      제2조 “어떠한 독립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반대)

      제3조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카리브해의 나라인 코스타리카는  
      1948년 상비군을 폐지했다)

      제4조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된다.”  
      (워털루 전쟁의 영국,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의 일본,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미국이 전쟁용  
      채권을 발행했다)

      제5조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칸트  
      사망 후 발생한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과 관련됨) 

(한 국가가 내부적 불화에 의해 둘로 분리되어 각자가 독립국가를 세우고, 전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쪽을 지원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한다)


